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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의 재정은 일반회계 외에 개의 특별회계 및 개의 기금으로 구16 60

성되어 있고 각 회계 기금간 수입 지출구조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 ･ ･
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옴

◦ 각 회계 기금을 칸막이식 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 ’･
◦ 회계 기금간 재원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 ,･

상 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및 기

금 정비 의 필요성이 제기됨( )整備

◦ 와 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폭 정비하여 재IMF OECD

정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함

◦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남용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으로까지 지적

되어 옴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전통적인 견해와 공공선택적 입장에서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목적세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준과 목적세 및 특별회계가 당초의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한 필

수적인 전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을 현행 목적세에 적,

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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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의 장1. ․단점

❑ 경제적 관점에서 본 목적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수익자 부담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 따라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성격.

의 부담금은 일단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목적세로 볼 수 있음

◦ 목적세가 잘 운영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됨

◦ 특별회계를 통하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이 보장되기 때

문에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을 탈피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재원의 보장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여 재원을 절약할 수

있음

◦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통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음

◦ 지출조정이 곤란함 따라서 목적세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지출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 특별회계는 예산 운영을 경직화시킴

◦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권한을 축소시킴

◦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소멸한 뒤에도 계속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

의 낭비를 가져옴

◦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상비의 과도한

지출과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어려움

❑ 목적세 구조 를 설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조건들이 고려되(framework) (design)

어야 함

◦ 조건 목적세로 책정된 조세와 지출 분야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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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미래의 추가적 지출에 대한 기준선 마련이 필요함2:

◦ 조건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3:

◦ 조건 사용되는 지출 분야에 대한 공개적 감사 와 납세자들4: (auditing)

에게 목적세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함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2.

❑ 년 말 현재 국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로 명명된 세목 은 교2007 ( )稅目

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있음, ,･ ･
◦ 이들 세목의 세수 는 종래에는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있었음( )稅收

◦ 현재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의 세수가 특별회･ ･
계로 편입되고 교육세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있음

❑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목적세에는 형식상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 ,･ ･
촌특별세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목적세로 간주됨,

❑ 목적세의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함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년 도입 당시에는 종가세 로1994 (advalorem tax)･ ･
부과되었으나 년부터 종량세 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1996 (specific tax) ,

탄력세율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및 금융 보험업자의, ,･ ･ ･
수익금에 부가 되어 징수되고 있음(surtax)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중 관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 , , ,

종합부동산세 감면액과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액 및 레저

세 등에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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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목적세라 명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수,

입이 특정 목적에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목적세로 취급됨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수는 년에 조 억원 년에 조2001 10 5,349 , 2006 9 5,938･ ･
억원으로 전체 국세규모의 를 차지7 11%∼

❑ 교육세의 세수는 년대 비하여 년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전체 국1980 1990

세규모의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년부터 지방세에 부가되었던 교육세7% , 2001

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년 조 억원 규모에서 년 조2000 5 7,983 2006 3

억원으로 전체 국세규모의 를 차지하고 있음4,245 2 6%∼

❑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는 년 조 억원 년 조 억원으로 전2000 1 8,299 , 2006 2 9,597

체 국세규모의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2%

❑ 주세의 세수는 년 국세 대비 인 조 억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2003 2.4% 2 7,341

어들어 년 말 현재 국세 대비 인 조 억원을 차지2006 1.7% 2 4,092

❑ 종합부동산세는 년에 도입된 이래 년 말 현재 조 억원으로 전2005 2006 1 3,275

체 국세규모의 를 차지1.0%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목적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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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말 현재 지방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로 명명된 세목은 공동시2007

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음 이들 세목의, , , , .

세수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세와 마찬가

지로 운영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목적세 수수료 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양곡관리 조달, ･ ･ ･
등과 같이 기업방식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교･ ･
육 등과 같이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나누어짐

◦ 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개의 일반회계와 개의2007 1 16

특별회계 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60

◦ 특별회계의 수는 년 개 년 개 년 개 년1970 29 , 1980 18 , 1990 18 , 2000 23

개로 개 내외로 운용되어 왔으며 년 말 현재 농어촌구조개선20 , 2007 ,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국가균형발전 주한미, , , , ,

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 군사시설이전 양곡관리 책임, , , ,･
운영기관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교통시설 우체국보험 등 개, , , , , 16

의 특별회계가 운용 중에 있음.

현행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3.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확보의 목적으로 다수의 목적

세가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여러 개의 목적세 또는 목,

적세적 특징을 가진 조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的

하고 있음 특히 목적세의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 실제 그 규모가 얼마. ,

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음

◦ 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 ･
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주세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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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목적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년 말 세수 기준으로 이러한 세목의 세수 규모는 전체 국세의2006

를 차지하고 있음14.2%

국세 대비 목적세 비율 년 현재: 2006

◦ 지방세에는 형식상 목적세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 , ,

소세 등이 있음

－ 실질적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음

－ 지방교육세는 국세 중의 교육세 규모를 능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커다란 세입이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자원

배분을 경직화 시키고 또 이러한 자금을 자동적으로 배정받는 부문( ) ,硬直化

은 이 자금을 쓰기 위한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함

◦ 처음부터 예산이 자동적으로 배정되면 효과성 검증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어 재정낭비가 이루어질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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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대부분 본세 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방식으로 과세( )本稅

되기 때문에 본세의 한계세율을 높여 초과부담이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 ･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년 특별소비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도입함1994

◦ 년에 과세시한을 년 연장하였고 년 월에 교통세법 을 교2003 3 , 2006 12 ｢ ｣ ｢
통 에너지 환경세법 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목적 외에 에너지 및 자원관‘･ ･ ｣
련 사업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함’

❑ 년 말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2006 ･ ･
수입이 전체 재원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사용료로부70.7% ,

터의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으로 메우고 있음

◦ 그러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입이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 ･
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분의 과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계, 1,000 150

에 분의 을 전입시킴1,000 30

◦ 그 결과 세입 세출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교통 에너지 환경 목적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 첫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부문별 투자 현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도로,

이외의 계정 년의 경우 약 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의(2006 48.5%) ･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수 전액이 가급적 도로계정에 사용되도･ ･
록 하고 기타 부족한 계정들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수의 잔액과 기타, ･ ･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별 배분비율은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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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규모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규모를 상회하･ ･
고 있으므로 재원이 남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배분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되도록 되어 있어 지출조정을 위한 바람

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목적세가 합리적인 공공선택의 수단이 되려면 전체지출의 수준이 납세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그러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처럼 수입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할당함으로써･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당국이 교통시설특별회

계의 한계지출을 결정하는 주체임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세입 세출의 연계성이 강하고 한계지출을 납･ ･ ･
세자가 결정하는 실질적인 목적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선

택에 의해 세입 세출의 연계가 약해지고 한계지출을 정부가 결정하는 명목,･
적인 목적세로 변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나 교육세와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금융 보･
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고유의 과세기초를

갖고 있지 않고 있음

◦ 여타의 기존세목에 부가 되어 부과되고 있음( )附加

◦ 목적세인 교육세는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명확히 수립되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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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세목에 가산세 의 형태로 부과되는 교육( )加算稅

세와 실제 교육재정 지출의 수혜자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음

❑ 교육세는 그 지출용도가 구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세입 세출의 연계･
가 취약함( )連繫

◦ 교육재정은 교육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세입과 내국세의 고정비, ,

율 로 정해지는 교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자체의(19.4%)

전출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규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

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정부당국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지출 수준이 교육세 납부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

므로 세입 세출의 연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금융 보험업자가 교육세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함･
◦ 현행 교육세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이 제대로 적

용되고 있지 않음

❑ 교육세는 당초 시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세 로 출발하였으나 년부터( ) 1991稅

영구세 로 전환되었는데 동 전환과정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교육세의( ) (永久稅

과세대상으로 전환 에서 재원조달기능이 확대되었음)

◦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방위세의 고유목적이

없어졌는데도 그 과세대상이 교육세로

◦ 전환하는 것은 목적세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음



xii

다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개방을 골자로 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가입한(UR)

후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입할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년1994

신설되었음

◦ 년 말이 시한 이었던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한은 년 칠레2004 ( ) 2003時限

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년이나 연장됨(FTA) 10

◦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나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 , , ,

산세 레저세를 매길 때 해당세액의 만큼 추가로 부가하는 부가세, 20%

형식으로 징수되고 있음( )附加稅

❑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전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됨

◦ 따라서 회계상으로 보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세입 세출의 연계성이･
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지출용도가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연계성은 강하,

다고 보기 어려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들어온 농어촌특별세 수입의 약 는 지24%

방재정관련 예산 분의 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300 23

정으로 전출되고 역시 분의 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사용 으로 전, 300 23 )

용됨

◦ 전반적인 지출항목들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다른 지방재정관련

예산과 구별하기가 힘 드는 측면이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수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재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지출규모는 농어촌특별세

의 수입과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음

◦ 농어촌특별세의 도입 목적이 농어촌경쟁력 향상 이라는 모호한 목표‘ ’

때문에 농림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건설, ,

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 부처가 예산을 나누어 쓰고 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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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목적세.

❑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등이, , ,

있으며 년부터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로 도입됨2001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목적세는 명목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관

련 지출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세입이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는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세목들은 보통세화 하여야 함( )普通稅化

마 특별회계.

❑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특별회계와 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음2007 16 60

◦ 특별회계 기금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통 폐합이나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

◦ 한편 회계 기금 간 재원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 ,･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이 일반

회계의 사업과 유사하나 특정분야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미비한 경우는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통합

할 필요가 있음

바 정리.

❑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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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목적세라고 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에도 세･ ･
입 세･ 출간의 연계가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부분의 목적세는 연계성이 약하며 교통세를 제외하고 모두가 수익자,

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음

◦ 그 결과 목적세의 존재 의의가 약함

❑ 년 전체 세수의 약 정도가 실질적인 목적세에 의해 조달되고 지2006 13.7% ,

방자치와 지방교육에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내국세까지 합한다면 전체세수의

정도가 특정용도에 할당되어 있음38.2%

❑ 대부분의 경우 세입 세출간의 연계관계가 느슨해 지출이 세수에 의해 결정･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음

◦ 세수입이 규모도 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에도 세입 세출간의 연계관계가 정책적 선･ ･ ･
택에 의해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정된 분야의 한계지출을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

함을 의미함

◦ 다른 목적세의 경우에도 세입 세출의 연계관계가 납세자의 선호를 반･
영하는 공공선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음

◦ 주요 국세 항목인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다른 세목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세저항 을 피해( )租稅抵抗

전체 세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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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개편방안4.

❑ 목적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초래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인다는 것임 그러나 세입. 과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

계된다면 목적세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목적세가 원래의 의도에 충실하려면 다음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의도하는 지출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 둘째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분명해야 함,

◦ 셋째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조세저항을 피하

고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목적세가 많이 존재함,

❑ 명목상의 목적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입 세출의 연계를 기준으로 볼 때 우･
리나라의 목적세는 전체 세수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13 14%∼

◦ 목적세가 세수확보의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

❑ 따라서 목적세의 개편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개편의 기본원칙은 지출의 특정성 세입 세출간의 연계성 수익자부‘ ’, ‘ ’, ‘･
담 원리 등임’

◦ 기존 목적세 체제를 분석해 세수의 큰 변동없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재

원에 편입시켜야 함

◦ 또한 세수확보의 의의는 있으나 효율이나 형평의 관점에서 합리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체 재원의 마련을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代替

❑ 우리나라의 목적세의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관계가 느슨해 지출이

세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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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입의 규모도 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에도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관계가 정책적･ ･
선택에 의해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음

◦ 다른 목적세의 경우에도 세입과 세출의 연계관계가 납세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음

◦ 주요 국세 항목인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덧붙이

는 부가세 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附加稅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조세저항을 피해 전체 세수입

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목적세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보통세 로 전환해야 함‘ ’( )普通稅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도･ ･ ･ ･
로계정과의 세출은 연계성이 없으므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목적세로 유지･ ･
할 이유는 거의 없음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폐지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그 동안 교통 에너지 환경세보다 훨씬 더 많･ ･
은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일반회계를 통하여 보장하여 왔으므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되더라도 지금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보장된･
재원은 여전히 보장될 가능성이 높음

◦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진정한 의미의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세의 폐지가 향후 교통시설 투자에 미치

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의미함

❑ 교육세는 우리나라 목적세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목적세의 전통적

인 견해나 정치경제학적 견해 모두에서 현행 교육세의 의의를 찾기가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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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견해의 관점에서 각종 세금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교육서비스

의 수혜자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교육재정의 총재원은 궁극적으로 일,

반회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굳이 목적세를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교육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교육세 또한 선진국과 같이 재산세 중, ‘ ’

심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전혀 지

켜지지 않고 있고 또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도입목적도 달성하고 있,

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목적세는 명목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관련지출

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세입이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는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세목들은 폐지하거나 보통세화 하여야 함( )普通稅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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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ꋮ 1

서 론I.

국가재정이 일반회계 외에 개의 특별회계 및 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16 60

있고 각 회계 기금간 수입 지출구조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재정, ･ ･
운용의 투명성 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각 회계 기금을 칸막( ) . ‘透明性 ･
이식 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이 저하되고 있다 회계 기금간’ ( ) .效率性 ･
재원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으며‘ , ’ ,

재원여유가 있는 회계 기금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내적으로 국회와 학계 등에서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 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 )整備･
고 대외적으로도 와 등은 특별회계 기금을 대폭 정비하여 재정구조, IMF OECD ･
를 단순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는 소관부처와( ) . , Dalsgaard(2000)單純化

이해관계자 간의 유착관계와 세부담의 역진성 등 전통적인 공공경제학의 시각

에서 목적세와 특별회계1)의 남용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2).

그러나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완전히 무

시할 수는 없는데 을 필두로 에 이르Buchanan(1963) Dhillon and Perroni(2001)

기까지 세입과 세출을 연계 하는 공공선택이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連繫

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3) 특히 현대 공공경제학의 대부로 불리. ,

1)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외에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도 관련 법률에서 특정수입을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Dalsgaard, T., "The Tax System in Korea: 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

Economic Dapartment Working Paper, No. 271, OECD, 2000, p. 21.

3) 용도를 지정한 목적세가 단순히 해당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용도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일치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Buchanan(1963), Goetz(1968), Browning(1975), Teja(1988), Wagner(1991), Dhill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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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조차도 현실적으로 목적세의 사용이 초래할 수 있Musgrave(1989)

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조세와 지출의 연계

를 이론적으로 우월한 예산방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목적세와 특‘ ’ .

별회계의 장점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하나같이 예산집행에 대한 납세

자들의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이 제도의 성공의 필수적인(monitor)

전제조건으로 꼽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증가와 더불어 사회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목적세를 통한 세수증대 이. ( )稅收增大

다 이는 교육세나 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목적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

이 일반적인 세수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

칭 저출산 목적세 와 같은 보육 의료 복지재원을 목적세로 충당하자는 주장‘ ’ , ,

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편의성을 기준으로 세수증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목적세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

양한 이론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공공경제학의 전통적인 견해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경제 공공선(

택 적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목적세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목적세 및 특별회)

계가 당초의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알아본다 그 다음.

평가기준을 현행 목적세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

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등의 연구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었다Perroni(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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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의 유형과 설계 시 고려조건II.

목적세의 정의1.

목적세의 개념을 둘러싸고 경제이론가들과 행정가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

어 왔다 목적세 란 특정 조세로부터 생기는 조세수입을 특정지. (earmarked tax) ‘

출에 할당 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또는 특정 조세수입(assign) ’(McCleary(1991)) . ‘

을 특정 공공서비스의 재원조달에 할당 하는 것 을 의(dedicate) ’(Buchanan(1963))

미한다 결국 목적세는 특정 세수와 특정 지출 간의 직접적 연계관계 가 존재. , ‘ ’

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환경세를 환경보호나 오염 감소에 배정하거. ,

나 자동차 연료나 자동차에 대한 조세를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에 배정하는

것 등이 대표적 예이다 또 재산세로부터의 세수를 교육에 할당하거나 가솔린.

세를 고속도로 건설에 할당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세의 존재.

의의는 세입 과 세출을 연계 시키는 데 있다‘ ( ) ’( ) .稅入 連繫

목적세의 또 다른 본질은 편익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 이‘ ’(benefit principle)

적용되는 데 있다 즉 특정 지출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조세를 지불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목적세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우리나라의 목적세의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관계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도 잘 적용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우. ,

리나라의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에 세입과 세출 간의 연･ ･
계관계가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수익자부.

담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목적세가 원래의 의도에 충실하려면 첫째 의도하는 지출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둘째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분명해야 하며 셋째 세입과, , , ,

세출의 연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목적세.

는 목적세 본연의 목적보다는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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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세저항을 피해 세수.

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목적세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목적세의 유형2.

목적세를 둘러싸고 세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목적세는 공공. ,

재 공급과 수요를 연계 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 민간재 부문에서처(match) .

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목적세는 납세자들이 조세 납. ,

부를 기꺼이 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목적세는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재 부문의 민영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목적세는 민주주의를 증진. ,

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목적세 주장들을 평가해 보기로 하자 첫째 공공선택. ,

지지자들은 단순한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목적세가 파레토 효율적(Pareto

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형들은 현실 세계의 불완전성이나efficient) .

왜곡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4) 의 모형에서. Buchanan(1963)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그의 목적세 옹호론은 그 타당성이 줄어들 것이

다 둘째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영국. , ?

의 경우 목적세가 잘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국민보험기여금

이다 고용주들은 국민보험기여금에 대해 기꺼(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이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된다5) 셋째 목적세가 과연 민주주의를 증진하는가. , ?

아니면 단순히 납세자들을 현혹시키는가 목적세는 국민투표 없이도 정책결정?

자들을 책임성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설령 조세 및 지출에 대(accountable) .

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국민투표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신장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세 및 지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결정들은 행정.

4) 불완전성이나 왜곡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차선 의 해결책이 선호된다(second best) .

5) 국민보험기여금은 영국에서 인기 있는 조세 라고 평가되고 있다‘ ’(popular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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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목적세 지지자들은 목적세.

가 지출을 제약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목적세 반( ) .制約

대자들은 목적세라는 미명 하에 조세부과를 남용하거나6) 또 지출을 지속적으

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 따르면. Bracewell-Milnes(1991)

목적세는 정부 총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 .

은 목적세는 정치적 비용 없이 증가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Rivlin(1989) ‘ ’

다7).

목적세를 둘러싼 또 다른 이해갈등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적.

세 찬성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목적세는 경제력을 납세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대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목적세 반대론자들은 목적세( ) .

는 투표자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 따르면. Hills(1993)

목적세로 인하여 민주적 선택이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 ’

다 그러나 은 목적세가 납세자들의 지불의사 를. Dilnot(1993) ‘ (willingness to pay)

제고시킨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납세자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

목적세는 강 구체적 또는 약 명목적 목적세로 나눌 수 있다 강 목적세란( ) ( ) .

조세수입이 지출을 결정 하거나 또는 최소한 조세수입이 지출과 일치‘ ’ ‘ ’(match)

되어야만 한다 강 목적세 는 지출액과 세율에 대한 결정을 국민투표. ‘ ’

로 결정할 수 있다 약 목적세 란 목적화 가 순전히 형(referendum) . ‘ ’ (earmarking)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정제도를 더 투명하게 하고 납세자들. ,

에게 공공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또.

한 목적세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목적세 는 전체 지출 프로. ‘ ’

그램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협의의 목적세 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

사업에 대한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목적세는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목적세는 강, . ,

6) 즉 목적세는 조세부과를 인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popular) .

7) 조세증가는 정치적 자살행위 라는 일반적 인식의 유일한 예외가 목적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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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와 약 목적세로 나눌 수 있다 강 목적세의 경우 목적세로 지( ) ( ) . ‘强 弱

정된 조세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교육 목적세로부터 생기는 조세수입은 교육 프로그램에만 지출된다, .

바꾸어 말하면 교육비 지출은 교육 목적세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이 경우 지출 프로그램과 조세 결정시 국민투표가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약 목적세. 8)의 경우 조세수입은 특정 공공서비스에 배정될 수 있

지만 지출 규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의 이전이나 일반재.

원으로부터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목적세를 광의 의 목적세와 협의 의 목적세로 분류할 수, ( ) ( )廣義 狹義

있다 광의의 목적세란 조세수입이 특정 프로그램의 총지출에 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의 목적세는 어느 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지출에 대해.

조세 수입이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표 는 목적세의 유형을 네 가지. [ 1]

로 분류하고 있다.

표 목적세의 유형 분류[ 1]

자료: Wilkinson(1994).

첫째 유형 은 강 목적세와 광의의 목적세가 결합된 유형을 말한다 하나, I .

의 총 지출 프로그램 예를 들어 교육 은 특정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어야( , )

한다 목적화된 조세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결정한다 공급은 지출 변화 및또는 조세수입의 변화에 의해 수요와 연계. /

된다 즉 지출이 증가하려면 조세수입이 증가해야 하고 또 조세수입의(match) . ,

감소는 곧 지출 감소를 의미한다 조세수입은 책정된 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지.

출 프로그램에는 유용할 수 없다.

8) 약 목적세는 정보제공 목적세 라고 불리기도 한다‘ (information giving) ’ .

범위 강도＼ 강 약( ) ( )强 弱

광의

협의

유형 유형I III
유형 유형II IV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ꋮ 7

둘째 유형 는 강 목적세와 협의의 목적세가 결합된 유형을 말한다 이, II .

경우의 예로 미국의 가솔린세 를 들 수 있다 가솔린세는 도로건설(gasoline tax) .

에 대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징수된다 도로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격. (tax

에 의해 공급과 수요가 서로 연계된다price) .

셋째 유형 은 약 목적세와 광의의 목적세가 결합된 유형을 말한다 영, III .

국의 국민보험기여금 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보(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험기여금은 특정 프로그램의 총지출에 배정 사용 된다( ) .

넷째 유형 는 약 목적세와 협의의 목적세가 결합된 유형을 말한다 협, IV .

의의 목적세란 조세수입이 특정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배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소득세 중에서 페니 를 유아교육 지. , 1 (penny)

출에 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로부터 생기는 조세수입이 유아교육의 지.

출 규모를 결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의 목적세들의 효과를 평가해 보기로 하자.

첫째 강 광의의 목적세 유형 는 공공서비스 및 조세 수준이 국민투표에, + ( I)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9)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목적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

로는 어느 정당이나 정부도 그러한 무모한 실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

세 지지자들조차도 국방이나 치안에 대해 목적세 부과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

다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 분야가 목적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 된다. 10) 그러나.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목적세가 부과됨으로써 공급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

다 왜냐하면 강 목적세의 경우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결정이 국민투표를 통해.

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목적세가 국민투표에 의해.

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강 목적세의 정의에 위배될 것이다 즉 지출이 세율을.

결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강 협의의 목적세 유형 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목적세이다, + ( II) .

심지어 전통적인 재정학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특정 조세가 특정.

9) 다시 말하면 외부성 이 존재하는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서비, (externality) .
스로서 국방을 들 수 있다.

10) 특히 이러한 분야들은 관련 당사자들에게만 내부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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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만 사용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에 효율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11)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솔린세 의 경우처럼 도. (gasoline tax)

로사용에 대한 직접적 비용으로 가솔린세가 징수된다 즉 가솔린세는 도로사용.

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된다 그러나 도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지 않는 경우 도로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또 도,

로통행료 징수 를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road pricing)

목적세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셋째 약 광의의 목적세 유형 는 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민보험기여, + ( III)

금 이 그 대표적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목적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주의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납세자‘ ’ .

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국민의료보험에 쓰여 진다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할 것이다.

넷째 약 협의의 목적세 유형 의 경우 이것은 하나의 원리라기보다는, + ( IV)

정치적 편의주의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 .

소득세 중에서 페니를 유아교육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1 ․행정

적 편의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세의 이론적 배경3.

가 전통적 재정학.

전통적 재정학에 따르면 시장기능은 실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실패,

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재정학의(market failure) .

전통적 접근법은 시장의 배분적 실패 와 분배적 실패(allocative failure)

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실패들을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distributive failure)

규범적 역할 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재원 세원 들로부터 거두어(normative role) . ( )

11) 이는 민간재의 경우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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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조세수입은 하나의 항아리 일반재원 에 넣고 이‘ ’(single pot)- (general fund)- ,

로부터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그래서 조세 조달에 있.

어서 형평성 은 지불능력 에 의해 평가된다 반면에 목적세(equity) (ability to pay) .

의 경우는 조세 징수의 형평성은 편익기준 에 의해 평가된다(benefit criterion) .

전통적 재정학에 의하면 정부는 전지전능 하고 자비로운‘ (omniscient) (benevolent)

기구 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정부는 시장성과’ . (market outcome)

를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전.

통적 경제이론은 사회후생함수 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social welfare function)

있다 사회후생함수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예산당국 정부 을 안내. ( )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는(guide) . ‘

블랙 박스 라고 주장한다 즉 투표자의 선호가 투입되어 후생 극대’(black box) .

화라는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경제이론가들은 목적세에 관해 세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등은 목적세를 실용적, Musgrave and Musgrave, Rivlin(1989) ‘ ’(pragmatic)

관점에서 보고 있고 둘째 은 목적세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 Kay and King(1990) ‘ ’

있다 마지막으로 은 목적세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 Dilnot(1993) ‘ ’ .

히 는 목적세는 예산과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Musgrave & Musgrave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 목적세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 (strong) ’ .

목적세란 소비자에 대한 부과금 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써 일례로(charges)

미국의 가솔린세 를 들 수 있다(gasoline tax) 12) 또 은 목적세는 조세지불. Rivlin ‘

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실용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Rivlin

은 미국의 경우 연방 가솔린세와 지불 급여세 의 인상 시 납세자들로(payroll tax)

부터의 어떠한 조세저항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13) 또 는 목. Hills(1993)

적세가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

12) 또한 는 정보제공 기능을 하는 목적세Musgrave and Musgrave ‘ ’(information giving)
는 각국의 재정제도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도 취하고 있

다.

13) 가솔린세는 도로 정비에 사용되는 목적세이고 지불 급여세는 사회보장 재원을 마,
련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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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적 조세이론은 목적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의 조세 정의 는 목적세를 배제하고 있다 즉 조세는 일반정부. OECD ( ) .定義

에 대한 강제적이고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는 지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 .

한 전통적 재정학 이론가들에 따르면 공공지출은 정책결정 에(policy decisions)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하며 목적세에 의해서 조달된 수입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통 재정이론가들은 목적세가 재정제도의.

신축성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세징수액 과 공공서비스 지. (tax yield)

출에 필요한 세입이 처음에는 같을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

문에서는 초과세수 가 발생하고 다른 부문에서는 세수부족이 발(excess revenue)

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 목적세인 국민의료. Dilnot(1993)

부담금의 경우 국민의료부담금 목적세 이 의료관련 지출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년대 초반에 고 실업상태로. , 1980 ( )高

인해 국민의료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자 국민의료부담금 비율을 증가시켰다 반.

면에 년대 후반에 경기 호황기에는 국민의료부담 수입이 증가하자 일반세1980

로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의료기금에 대한 보조금을 감소시켰다 즉 영국의 경.

우 목적세인 국민의료부담금이 의료관련 지출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는 목적세는 투표자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경. Dilnot

고하고 있다 즉 목적세로 인해 투표자 납세자 들은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세가. ( )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세는 정부지출을 통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통 재정이론가들은 목적세의 증가는 세수를 증대시키. ‘

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목적세는 본’ .

래의 기능인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결정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나 공공선택이론.

목적세 옹호론자들14)의 이론적 기반은 년대와 년대에 발달한 공1950 1960

공선택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선택이론은 사(public choice) .

14) 이들을 자유주의자들 이라고 부른다‘ ’(libertari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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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후생함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국가는 독립적인 선택의 행위자가 아니라 각 개인들이 결합해서 집단‘

적 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한다 고 주장’

하고 있다15).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시장실패는 아무런 비용 없이 교정되지 않는다 고‘ ’

주장하고 있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완전히 교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

시장실패뿐만 아니라 정부실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실패는 사익을 추구.

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행위로부터 초래된다 공공부문의 팽창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막강한 정부의 관료주의가 발생시키는 부‘

담 이라고 할 수 있다’ 16) 공공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민 납세자 들에게 더. ( )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기구 가 필요하다 목적세는 이러한 기구들(mechanism) .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목적세에 관한 의 독창적인 논문에 따르면 일반재원Buchanan(1963) (general

으로부터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시민들은 공공서비스fund)

의 총 수준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목적세의 경우 투표자납세자수혜‘ ’ , / /

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개의 공공지출 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17) 그 결과 투.

표자들은 각각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사적 선택‘ ’

을 하게 된다(private choice) .

목적세는 조세의 형평성에 있어서 편익원칙 으로의 복귀를 나‘ ’( )便益原則

타낸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받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모.

든 납세자들이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뷰캐넌이 제창한 목적세는 인두세 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저소득(poll tax) .

시민들은 공공재 집합재 의 각 단위들에 대하여 낮은 조세가격을 지불하고 고( ) ,

소득 시민들은 높은 조세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18) 반면에 영국의 인두세.

15) 참조Buchanan(1963), p. 456 .

16) 참조Niskanen(1971) .

17)투표자납세자수혜자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과정에 참여한다/ / .
참조(Buchanan(1963), p. 458 .)

18) 참조Buchanan(1963), p.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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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에 관계없이 납세자들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Community Charge)

있다.

최근 일부 우익 자유주의자들은 뷰캐넌의 생각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 느

낌이다 즉 그들에 따르면 목적세의 매력은 납세자들에게 공공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며 그래서 재정환상 을 제거하는 역할을(fiscal illusion)

한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

을 가진 목적세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목적세는 수익자 부담금 과 민영화 의 중간적 성격을(user charges) (privatization)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익 자유주의자들은 목적세를 통하여 권한을.

국가로부터 개인들에게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에. Bracewell-Milnes(1991)

따르면 목적세는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조세에 대해 납세자의 권한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고 역설하고 있다 납세자의 증대된 권한은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

사적으로 선택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권리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운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을 제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을 비롯한 목적세에 대한. Buchanan(1963)

공공선택론적 분석에 의하면 목적세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는 의 주장을 모형화 시. Goetz(1968) Buchanan(1963)

켜서 목적세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세와 일반회계만이 존재할 때에는,

중위자 투표균형 이 달성되지 않지만 목적세와 특별(median voting equilibrium)

회계를 활용할 경우 세입 ․세출 선택의 여지를 좁혀서 중위자 투표균형이 달성

되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목적세의 장점이 강조되는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년대에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90

적정 환경세 이슈와 결부되어 있다 은 환경세를 부과한 후. Brett & Keen(2000)

세입을 환경세의 이중혜택 을 향유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double divident)

낮추는 데 활용하는 것이 국민후생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서 환경세 세입을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특별회계에 전입시키는 데 착안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목적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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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단 환경세 세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편익과 부담Brett & Keen

을 일치시키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환경.

오염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재원과 그러한 수준에서 부담하는 피구

세 의 규모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정치경제(Pigouvian tax) . Brett & Keen

학적 측면에서 환경특별회계의 설치를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만약 환경세를. ,

부과한 정권이 친환경적인 반면 다음 정권은 반환경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 환경,

세 재원으로 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환경오염 절감에 필

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친

환경적인 정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세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다.

은 정부정책의 시점간 비일관성Marsiliani & Renstrom(2000) (time inconsistency)

에서 목적세로서의 환경세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은. Marsiliani & Rendtrom

목적세로서의 환경세는 재원의 확충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연료,

세가 미래에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세율과 재원을 설정하자

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연료를 사용하는 내구재 자. (

동차 등 에 대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내구재의 처분이 쉽지 않)

고 따라서 정부가 연료세를 높게 부과하더라도 조세부담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정부의 과도한 연료세 부과를 미리 막기 위해. ,

서는 현재 일정한 수준의 연료세를 목적세 형태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제시하는 목적세의 존재 이유이다Marsiliani & Renstrom .

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세입이 아닌 세출의 책임Dhillon & Perroni(2001)

성 제고에 목적세가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주민간 정보(accountability) .

의 비대칭 때문에 주민의 감시 가 없으면 예산은 낭비된다 따라서 주(monitor) .

민의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주민감시는 일종의 공공재로

서 무임승차 가 발생하여 적정수준의 감시가 이루지기 힘들다 이때(free riding) .

특정세출들을 특정세목들과 연계시킬 경우 주민감시에 따른 무임승차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주민의 감시기능은 납세자의 수가 적을수록 유효하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세출감시에 목적세의 장점이 크게 발휘될 수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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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최근까지 전개되고 있는 목적세에 대한 정치경제Buchanan(1963)

학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통.

하여 주민들이 동의하는 중위자균형에 따른 세출 및 세부담에 대한 결정이 용( )

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목적세의 장점은 이를 통하여 정부의 낭비적 행.

위를 억제하거나 또는 정부가 일관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와 특정 세출 분야의 중요성이 거론된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강조.

하는 전통적인 견해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세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존재 의의가 보다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목적세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를,

우리나라의 목적세 구조를 옹호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세의 세부담을 높. Marsiliani & Renstrom(2000)

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목적세가 활용된다 그리고. Brett &

은 특정세출에 대하여 정권의 선호가 뚜렷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Keen(2000)

는데 우리나라에서 목적세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나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권의

선호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Dhillon &

은 세출과 세입을 명확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Perroni(2001)

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구조에 대한 적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만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세출결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모형 역시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목적세의 장4. ․단점

목적세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핵심적인.

장점은 수익자 부담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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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격의 부담금은 일단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즉. ,

목적세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세가 잘 운영되. ,

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둘째 특별회계를. ,

통하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불안

정성을 탈피할 수 있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의 보장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

하여 재원이 절약될 수 있다 넷째 세입과 세출의 연계를 통하여 조세저항을. ,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공공재의 공급함수가 규모에 불변일 경우 목. ,

적세는 자동적인 공급비용 회수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단점은 지출조정이 곤란하다는 점이,

다 따라서 목적세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지출조정이 가능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즉 목적세가 순수한 의미의 시장기능을 발. ,

휘하지 못 할 때의 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목적세와 특별. ,

회계는 특정 공공재의 과다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특별회계는 예산의. ,

운영을 경직화시킨다 셋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권한을 축소시킨다 넷째. , . ,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소멸한 뒤에도 계속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상비의. ,

과도한 지출과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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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적세의 장단점[ 2]

장점

McCleary(1991)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예산편성의 변동성 축소 원활한 사업수행으로 재원이 절약- ( )
조세저항을 최소화-
공공재 공급함수가 규모불변인 경우 자동적인 회수 기능-

GAO(2001)

비용분담을 알 수 있음 신설 점검 조정에 유리- ( , , )
국민의 수용이 용이용도를 아는 경우 신설 인상이 용이- ( , )
해당분야 관리자의 징수 노력 제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사업목적 달성에 용이-

단점

McCleary(1991)

특정 공공재의 과잉공급-
예산운영의 경직성 야기-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권한 축소-
필요성 종료 후에도 유지-

GAO(2001)

매년 정부의 우선순위 조정이 곤란-
법 개정 때문에 조정에 시간이 소요-
정부의 사업 점검 노력이 낮음-
목적세입이 특정 사업에 대한 최저수준의 지출을 상정-

자료: McCleary(1991), GAO(2001).

목적세는 나름대로 장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목적세나 특별･
회계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세의 장점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부담과 세출의 편익이 연계되어

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 McCleary(1991)

족시키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목적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결국 현실적으로 목적세가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보다는 세입확보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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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설계 시 고려조건5.

목적세는 일반적 의미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원리,

적으로는 몇 가지 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첫째 목적세는 정. ,

부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조세제도를 합(transparent) . ,

법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목적세는 시민 납세자 들로 하여금( ) . ( )合法化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세와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 ’(connected)

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납세자들은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해.

당 조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가.

남용된다면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즉 목적세로 인해 재정제도의 신.

축성이 상실될 수 있다 또는 정부가 단순히 조세와 지출 간의 관계를 단절시.

키기 위하여 신축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려 든다면 목적세는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적세 도입 시 다음 조건들을 고려하여 목적세를 설.

계 해야 한다( ) .設計

목적세에 대한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목적세의 도입 및 적용 시 다음의

일반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목적세 구조 를 설계 하는 데. (framework) (design)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네 가지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명확한 조세 지출간의 관계 설정1: -

첫째 목적세로 책정된 조세와 지출 분야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강 목적세 또는 완전 목적세 의 경우 그 연계가 엄격하게 설정되어. ( )

야만 한다 지출 분야는 목적세로 결정된 조세로부터 생기는 수입으로부터만.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목적세수는 연계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는 절대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목적세수는 일반재원 분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

러한 관계 규정은 목적세가 도입될 때 공개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목적세의.

성공 관건은 목적세와 지출 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데 있다‘ ’ .

예를 들어 자본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부과금 과 조세 및 공공서비, ‘ ’ ‘

스 연계 약속 의 경우 일반 지출 분야는 목적세에 의해 전적으로 재원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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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지출 프로그램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인기반 목적세 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의 엄격한 연계관계가‘ (incentive based) ’

불필요할 수도 있다 목적세화 는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신. ‘ ’(earmarking) .

축성은 지출 또는 조세 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신축성은 지출 면‘ ’ ‘ ’ . ‘ ’

에서만 이루어 져야 한다 지정된 지출 프로그램은 목적세 뿐만 아니라 일반재.

원으로부터 재원을 받을 수 있지만19) 목적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모든 조세수,

입은 지정된 지출 분야로만 가야만 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 도입과 세 인상 시 발생하는 세수는 지정된 지출 분야‘ ’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출 분야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 ’

다 다시 말하면 지출 수준은 반드시 목적세수에 의해서만 결정될 필요가 없. ,

음을 의미한다20) 그러나 목적세수는 반드시 지정된 특정 분야에만 지출되어. ‘ ’

야 한다.

두 가지 유형의 신축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지출 측면에서의 신축성이고. ,

둘째는 조세 측면에서의 신축성이다 목적세의 존립 목적은 일반대중들에게 자.

신들이 납부하는 조세가 지정된 납세자들이 승인한 지출 분야에 제대로 사용(‘ ’)

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데 있다 정의상 목적세수는 지정된 이외의 다른 분.

야에 절대로 지출할 수가 없다 만약 정부가 목적세로부터 생기는 잉여 세수.

를 다른 지출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면 목적세의 존립 근거와(surplus revenue)

정당성이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조세 측면에서의 신축성은 목적세를 부정한. ‘ ’

수단으로 이용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출 측면에서의 신축성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세.

가 지정된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목적세로부터 생기는.

모든 지출은 지정된 분야에 지출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다른 세수.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

로 목적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조세이며 지출은 신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이 알고자 원하는 것은 조세 이며 조세가 지. ‘ ’ , ‘

19) 이를 지출 면에서의 신축성이라고 한다‘ ’ .

20) 정의상 목적세가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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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분야에 약속대로 잘 쓰여 지고 있느냐 이다 요약하면 지출은 신축적으로’ .

결정될 수 있지만 조세는 고정 목적화 되어야만 한다( ) .

그러나 지출의 신축성은 투명성과 충돌관계에 있다 즉 지출의 신축성으로.

인해 지출의 투명성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 대중들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한다 해도 더 많은 조세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조.

세 인상 없이도 다른 곳에서 추가적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투명성이 전부는 아니다 투명성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목적세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세의 경우 지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 .

대부분의 환경 목적세와 유인기반 목적세의 경우 목적세의 목적은 단순히 납세

자들에게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세가 지정된 지출 분야에 엄격히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데 있다 목적세수가 그저 추가적 세수의 원천으로 사.

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나 기업들은 환경지출이 자신들이 지불. ,

하는 환경세 수준에만 국한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자와 기업들.

은 환경 지출에 더 많은 재원이 사용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들은 조세보다 지출 측면에서의 신축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 미래의 추가적 지출에 대한 기준선 마련2: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보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적세가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단순히 기존의.

지출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세나 조세인상으로부터 생기는 추가적 세수

를 사용한다면 목적세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 사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납세자들에게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

어야만 한다 즉 목적세에 의해 조달된 세수가 지정된 분야의 추가적 지출을.

마련하는 데 제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만 한다.

조세와 지출간의 연계가 강한 강 완전 목적세 의 경우 조세와 지출의 연‘ ( ) ’

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지출 총액이 모두 목적세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와 지출간의 연계가 약한 약 불완전 목적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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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연계 강화를 위한 추가적 기구 가 필요하다 약 목적세의‘ ’(mechanism) .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존의 지출에 대한 기준선 을 공개적으‘ ’(baseline)

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지출에 대한 기준선으로부터 새로운 세수를.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기존 지출에 대한 기준선은 향후 최소한 개년 동. 5

안에 대해 전망치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미래의 추가적 지출에 대한 기준선. ‘

제시 는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조세로부터 생기는 세수입이 지정된 분야의 추가’

적 지출에 분명히 사용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목적세의 경우 이러한 기준선은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

로 혼잡 부과금 의 경우 지방정부는 개년 교통 지출(road congestion charges) 5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미래의 지출에 대한 기준선을 비교.

적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는 납세자들에게 교통 분야의 투.

자에 대해 개년 지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분야에 대10 .

해서도 미래의 지출 계획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과 같.

은 자본지출 의 경우 중앙정부는 장기 지출에 대한 기준선을(capital spending)

마련할 수 있고 경상지출의 경우 중앙정부는 단기적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 정부 또한 지출계획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여 납세자들에게 제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개년에 대한 목적세 및 지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가, 5

정해 보자 처음 개년 동안의 지출 기준선은 비교적 쉽게 수립할 수 있다 그. 3 .

러나 개년과 개년의 경우 계획된 지출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확4 5

고한 약속 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출 이행 약속은 목적세의 신뢰성을 유지해‘ ’ .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정부는 미래 지출에 대한 기준선과 약속을 통해.

목적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선 마련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목적.

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정부는 계획된 지출 기준선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즉 정부는 목적세수로 생기는 추가적 수입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지.

출 기준선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 기준선을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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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기준선 예산.

은 과거의 지출 수준과 비교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목적(baseline budget)

세 부과로 추가적 세수입이 발생한다면 미래 지출 계획을 높게 수정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지출 기준선을 높임으로써 정부는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들에게 목적세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하.

여 지출 기준선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미리 수립한 지출 기준선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목적세 부과.

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지출 및 과세의 합법성 정당성 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 .

정부는 원한다면 목적세를 남용할 여지가 크다 정부가 목적세를 남용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남용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정부가 목적세를 남.

용한다면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세수증대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오명‘ ’ ‘ ’

을 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적 신뢰성과 목적세의 정당성이 심.

하게 손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 야당 일반 대중들이. , ,

목적세의 감시인 또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guardians) .

마지막으로 지출 기준선 마련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경?. ,

상지출의 경우 기준선 마련 시 개년 계획이 적당한 반면에 자본지출의 경우5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선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목적세의 시계. (time

및 지출 기준선은 다음 두 가지로 수립될 수 있다 먼저 시한 이horizon) . , ( )時限

정해진 단기 및 중기의 경우 목적세수는 미리 결정된 기준선 지출에 추가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의 경우 모든 세수는 지정된 분야에 지출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목적세는 신축성과 신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다.

조건 지출 프로그램의 적절한 정의3:

목적세에 대한 주요 반대는 목적세가 비효율성 을 초래할 수(inefficiency)

있다는 점이다 비록 지출이 목적세로부터 징수되는 세수에 의해 완전히 결정.

되지는 않을 지라도 지출은 여전히 목적세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정, .

부가 느끼기로 배정된 지출 수준이 지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금액보다 다 많다

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정부는 남는 돈을 계속 지정된 지출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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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출 사업에 쓸 것인가?, ?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쉽게 피할 수 있

다 문제는 지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출 프로그램의. .

정의에 따라 목적세로 조달된 세수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지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수의 잉여를 피할 수 있다 지출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목적세와 지출 간의 연계 를 강화하기 위. , (link)

하여 지출 프로그램을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 ,

의 경우 환경세 목적세 는 환경 개선 프로그램 에만 지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 ‘ ’ .

지출 프로그램을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지출의 과다 배정을 막을 수 있

다 그러나 지출 프로그램을 너무 협의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 만약 지출. .

프로그램을 너무 협의적으로 정의하면 경제상황이나 지출의 우선순위가 변할

때 지출을 신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 지출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한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이다 예를 들어 도로 혼잡 부과금을 버스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 ,

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earmarking) .

나 도로 혼잡 부과금을 교통망 개선 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세수를 교통망 개선 지출에 배정함으로써 목적세를 지출과 연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의 신축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

출 프로그램을 적절히 정의함으로써 목적세의 과다 배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지출 프로그램의 적절한 정의는 목적세와 지출 간의 연계를 살리는 동

시에 지출의 신축성도 살릴 수 있다.

조건 공개 감사와 정보제공4:

마지막으로 목적세가 사용되는 지출 분야에 대한 공개적 감사 와(auditing)

납세자들에게 목적세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조세들과 마. ,

찬가지로 목적세가 사용된 지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

해 독립된 기관에 의한 공개적 감사가 필수적이다 둘째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

매년 목적세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각각의 목적세에 대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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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들은 목적세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정보들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야만 한

다 정부는 얼마만큼의 목적세가 징수되었는지 목적세 징수 규모 징수된 세. ‘ ’( ), ‘

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목적세의 사용 사용된 지출이 어떤 효과가 있었’( ), ‘

는지 지출의 효과 등에 대해서 납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 ) .

를 들면 교통 혼잡 부과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스마트 카드,

나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고지서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smart card) .

직장 전용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고용주들은 징수된 주차료의 사용 내

역들에 관해서 영수증 발급 시 주차장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수도 사.

용료 및 쓰레기 수거료를 지불하는 기업들은 조세납부 시 관련 정보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에너지세를 지불하는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에너지세 청구서를.

발급할 때 관련 정보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목적세와 관련 지출은 정부 회계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납세자 들의( )

의식 속에서도 서로 연계될 수 있다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목적세의 정.

치적 성공의 주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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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III.

중앙정부의 목적세1.

가 도입목적.

년 말 현재 국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로 명명된 세목 은 교2007 ( )稅目

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 21)가 있다 이들 세목의 세수 는. ( )稅收

종래에는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농어촌, ･ ･
특별세의 대부분의 세수가 특별회계로 편입되고 교육세는 일반회계로 편입되,

고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별회계의.

예산경직성 등을 이유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 ･
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가 도입목적으로 되어 있다 교육세는 교육의” . “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농어촌특별”,

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 ”

이 도입목적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 란 조세수입이 일반적인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 )目的稅

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공식, .

적으로 목적세라 명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세 중에서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수입이 특정 목적에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목적세로 취급할‘ ’

수 있다.

21) 교육세 세수는 일반회계로 귀속되지만 그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목적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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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율구조.

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먼저 교통세는 년. , 1994

도입 당시에는 종가세 로 부과되었으나 년부터 종량세(advalorem tax) 1996

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탄력세율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표(specific tax) , . [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
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원의 기본세율과 원의 탄력세율을 그. 630 505

리고 경유의 경우는 원의 기본세율과 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404 358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세입의 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되고 는85.8% , 14.2%･ ･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2005

년 현재 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2007 80.0% , 15.0% , 3.0%

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행세의 세율구조[ 3] ･ ･
단위 원( : / , %)ℓ

교통 에너지 환경세･ ･ 주행세

휘발유 경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

26.5%기본세율 원: 630
탄력세율 원: 505

기본세율 원: 404
탄력세율 원: 358

다음으로 교육세의 세율구조는 표 에 나타나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 [ 4] .

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및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에 부가 되어, , (surtax)･ ･ ･
징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를 특별소비세액. 0.5% ,

에 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의 경우 를 부가하고 휘발유 경유 등 교30%( , , 15%) , ,

통세액에 를 주세액에 주세율 이상인 주류의 경우 를 부가15% , 10%( 70% 30%)

하고 있다 교육세의 세입은 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보통교부금의. 2005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목적

세의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이나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여전히 목적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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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한편 그림 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는 교. [ 1]

육세 이외에도 일반회계 내국세의 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형태로19.4%

이전받고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의 특별시세의 광역시와 경, 45.0%, 10.0%,

기도세의 기타도세의 를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5.0%, 3.6% .

표 교육세의 세율구조[ 4]

단위( : %)

국세

금융 보험기관의 수익금･ 특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 주세

0.5 또는15 30 15 또는10 30
주 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의 경우는 이고 그 외는: 1. , , 15% , 30%.

주세율이 이상인 주류의 경우 이고 그 외는2. 70% 30% 10%.

그림 교육재정 흐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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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는 표 에서 보는 것처럼 국세 중 관세 소득, [ 5] ,

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과 지방세 중 취득세, , , ,

와 등록세의 감면액 및 레저세 등에 부과되고 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 관. , ,

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액에 대하여 의 세율을 세금우대저축의 감면, , 20% ,

액에 특별소비세액의 골프장입장의 경우 증권거래금액에10%, 10%( 30%),

취득세액의 레저세액의 종합부동산세액의 를 부가하고0.15%, 10%, 20%, 20%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로 전입되고 있어 균,

형발전특별회계와 더불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농어촌특별세의 세율구조[ 5]

단위( : %)
국세 지방세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관세

감면

특별소

비세

증권거

래세

종합부

동산세

저축감

면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레저세

20 20 20 10/30 0.15 20 10 20 20 20
주 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감면됨: .

공식적으로 목적세라 명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수입이 특정 목적에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목적세로 취급할 수‘ ’

있는데 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는 표 및 표 에서와 같다 주세, [ 6] [ 7] .

의 경우 전액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는 예전에는 사업별 계정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년 현재 지역개발, 2007 (80%)

과 지역혁신사업 의 계정이 따로 운용되고 있다(20%) .

22) 그동안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으나 년부, 2007

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농어

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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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세의 세율구조[ 6]

단위( : %)

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조[ 7]

단위 억원( : , %)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서비스업 등 제외(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억 이하3 1% - 억 이하17 1% - 억 이하160 0.6% -

억 이하14 1.5% 만원150 억 이하97 2% 만원1,700 억 이하960 1% 만원6,400

억 이하94 2% 만원850 억 초과97 4% 억 만원2 1,100 억 초과960 1.6% 억 만원6 4,000

억 초과94 3% 억 만원1 250

다 규모.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목적세에는 형식상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 ,･ ･
촌특별세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목적세로 간주된다, .

주종 규격 세율

주정
도 이상95

곡물주정은 도( 85 90 )∼

원 도57,000 / (95 )㎘

알콜분 도 초과하는 매( 95 1
도마다 원씩 가산600 )

발효주< >

탁 주

약 주

청 주

맥 주

과실주

5%
30%
30%
72%

소규모 승인제조30%( 115%)
증류주< >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불휘발분 도 이상2

72%
72%
72%
72%
72%
72%

기타주류< >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 ,･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72%
30%

주: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주세율 초과 주류는 주세율 이하의 주류는: 70% 30%, 70%
단 주정 탁주10%( , , , 약주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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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년에 신설된 교통세는 년 월 일까지 년을 기한으로, 1994 2003 12 31 10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년 다시 과세시한을 년 월 일까지, 2004 2006 12 31

차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후 교통세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다가 교1 .

통세를 목적세 형태로 유지하되 에너지 환경 분야의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 ｢
법 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으로 바꾸면서 과세시한을 년 월 일2009 12 31｣ ｢ ｣
로 차 연장하였다 이러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수는 표 에서 보는 것2 . [ 8]･ ･
처럼 년에 조 억원 년에 조 억원으로 전체 국세규모의2001 10 5,349 , 2006 9 5,938

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입은 가 교통시설특별7 11% . 85.8%∼ ･ ･
회계로 편입되고 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지방양여금제, 14.2% ,

도가 폐지된 년부터는 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가 환경개선특2005 80.0% , 15.0%

별회계로 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3.0% .

둘째 교육세는 년 처음 도입되어 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뚜렷한, 1982 1986 ,

이유 없이 그 과세시한이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및 주세 그리고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가세,･ ･ ･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교육세의 세수는 년대 비하여 년대의(surtax) . 1980 1990

비중이 크게 늘어나 전체 국세규모의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표 에서 보는7% , [ 8]

것처럼 년부터 지방세에 부가되었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2001

라 년 조 억원 규모에서 년 조 억원으로 전체 국세규모의2000 5 7,983 2006 3 4,24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의 세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2 6% .∼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교육세

전체를 국세로 징수하였던 년 이전의 경우와 규모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바2000

뀐 것이 없다.

셋째 농어촌특별세는 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경쟁, 1994 (UR)

력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어 년까지 년간 한시적인2014 20

목적세로 도입되었으며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종합부동산세액, , , ,

등에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는 표 에서 보는. [ 8]

것처럼 년 조 억원 년 조 억원으로 전체 국세규모의2000 1 8,299 , 2006 2 9,597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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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액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있는 주세는 년2003

국세 대비 인 조 억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년 말 현재2.4% 2 7,341 2006

국세 대비 인 조 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년에 도입된 종합1.7% 2 4,092 . 2005

부동산세는 년 말 현재 조 억원으로 전체 국세규모의 를 차지2006 1 3,275 1.0%

하고 있다.

표 우리나라의 목적세 현황[ 8]

단위 억원( : , %)

국세 지방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주세 종부세 합계

공동

시설세

지역

개발세

지방

교육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

세

담배

소비세
합계

1996
48,239

(7.4)

41,242
(6.3)

14,860
(2.3)

20,838
(3.2)

-
125,179

(19.3)
2,396
(1.4)

678
(0.4)

-
6,972
(4.0)

2,960
(1.7)

22,548
(13.0)

355,554
(20.4)

1997
55,471

(7.9)

53,985
(7.7)

10,398
(1.5)

17,989
(2.6)

-
137,843

(19.7)
2,677
(1.5)

707
(0.4)

-
7,314
(4.0)

3,543
(1.9)

22,364
(12.2)

36,605
(19.9)

1998
65,040

(9.6)

52,031
(7.7)

10,154
(1.5)

18,145
(2.7)

-
145,370

(21.4)
3,013
(1.8)

703
(0.4)

-
7,523
(4.4)

3,367
(2.0)

22,676
(13.2)

37,282
(21.7)

1999
72,557

(9.6)

52,969
(7.0)

20,234
(2.7)

20,780
(2.7)

-
166,540

(22.0)
3,161
(1.7)

761
(0.4)

-
7,850
(4.2)

3,467
(1.9)

20,882
(11.2)

36,121
(19.4)

2000
84,036

(9.0)

57,983
(6.2)

18,299
(2.0)

19,625
(2.1)

-
179,943

(19.4)
3,414
(1.7)

889
(0.4)

-
8,154
(4.0)

3,963
(1.9)

22,505
(10.9)

38,925
(18.9)

2001
105,349

(11.0)

37,825
(3.9)

15,256
(1.6)

24,682
(2.6)

-
183,112

(19.1)
3,509
(1.3)

861
(0.3)

34,777
(13.0)

8,510
(3.2)

4,351
(1.6)

25,086
(9.4)

77,094
(28.9)

2002
94,775

(9.1)

35,316
(3.4)

21,289
(2.0)

26,550
(2.6)

-
177,930

(17.1)
3,749
(1.2)

951
(0.3)

39,565
(12.6)

8,938
(2.8)

4,731
(1.5)

22,378
(7.1)

80,312
(25.5)

2003
100,005

(8.7)

36,513
(3.2)

19,317
(1.7)

27,341
(2.4)

-
183,176

(16.0)
4,109
(1.2)

1,034
(0.3)

40,093
(12.1)

9,985
(3.0)

5,247
(1.6)

23,843
(7.2)

84,311
(25.4)

2004
100,652

(8.5)

35,295
(3.0)

20,711
(1.8)

25,948
(2.2)

-
182,606

(15.5)
4,648
(1.4)

1,102
(0.3)

40,837
(11.9)

11,853
(3.5)

5,672
(1.7)

27,223
(8.0)

91,335
(26.7)

2005
102,878

(8.1)

35,266
(2.8)

24,730
(1.9)

26,011
(2.0)

4,413
(0.3)

193,298
(15.2)

4,464
(1.2)

1,097
(0.3)

38,407
(10.7)

13,525
(3.8)

6,207
(1.7)

24,479
(6.8)

88,179
(24.5)

2006
95,938

(6.9)

34,245
(2.5)

29,597
(2.1)

24,092
(1.7)

13,275
(1.0)

197,147
(14.3)

5,163
(1.3)

1,746
(0.4)

43,381
(10.5)

16,062
(3.9)

6,773
(1.6)

27,027
(6.5)

100,152
(24.3)

주 은 각각 국세 및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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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목적세 추이[ 2]

지방정부의 목적세2.

가 도입목적.

년 말 현재 지방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로 명명된 세목은 공동2007

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이들 세목의, , , , .

세수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세와 마찬가‘ ’

지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 ,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할 목적으로 년에 도입되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1961 . “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할 목적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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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를 목적으로 년에1991 . “ ” 2001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할 목적으로. “ ”

년에 도입되었다 사업소세는 환경정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1961 . “ ”

할 목적으로 년에 도입되었다1976 .

한편 공식적으로 목적세라 명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방세 중에서 담배, , ‘

소비세 는 세수의 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등 세입과’ 45.0%

세출의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적세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세율구조.

첫째 공동시설세는 도세 로서 표 에서 보는 것처럼 소방시설 오, ( ) [ 9] ,道稅

물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과 선박에 시가표준액에 따라 1,000

분의 에서 까지 부과하고 있다0.5 1.3 .

표 공동시설세의 세율구조[ 9]

단위( : %)
시가표준액 세 율

만원 이하의 가액600 분의1,000 0.5
만원 이하의 가액1,300 분의1,000 0.6
만원 이하의 가액2,600 분의1,000 0.7
만원 이하의 가액3,900 분의1,000 0.9
만원 이하의 가액6,400 분의1,000 1.1
만원 초과의 가액6,400 분의1,000 1.3

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층 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건: 4 (･ ･ ･ ･ ･ ･ ･
물 에 대해서는 중과세 일반세율의 배 되고 있음) ( 2 ) .

둘째 지역개발세도 도세로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

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 ,

여 부과되고 있다 표 에서 보는 것처럼 발전용수 큐빅당 원 음용수로. [ 10] 10 2 ,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큐빅당 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1 200 ,

채수된 온천수 큐빅당 원 기타 지하수에는 큐빅당 원을 부과하고 있1 100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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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컨테이너 당 원 부산시에서는 조례로써 원 원자력. 1TEU 15,000 ( 20,000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원을 부과하고 있다1 0.5 .

표 지역개발세의 세율구조[ 10]

단위 원( : , %)

과세표준 세 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큐빅당10 원2

지하수

음용수 큐빅당(1 ) 원200

온천수 큐빅당(1 ) 원100

기타용도 큐빅당(1 ) 원20

지하자원 광물가액 분의1,000 5

컨테이너 당1TEU 원15,000

원자력발전 킬로와트시당1 원0.5
주 부산시의 경우 조례로서 컨테이너 세율을 킬로와트시당 원으로 조정 시행: 1 20,000

하고 있음.

셋째 지방교육세도 도세로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년 신설된 세, 2001

목으로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 , ,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 하여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등록세액의, ( ) .附加

레저세액의 년까지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단 인20%, 40%(2008 60%), 10%( ,

구 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재산세액의 자동차세액의 담50 25%), 20%, 30%,

배소비세액의 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50%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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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교육세의 세율구조[ 11]

단위( : %)
과세표준 세 율

등록세액 분의100 20
레저세액 분의100 40

주민세 균등할 세액 분의100 10
재산세액 분의100 20
자동차세액 분의100 30
담배소비세액 분의100 50

주: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경우 인구 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분의 가 부과 됨50 100 25 .

넷째 도시계획세는 시군세 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 ( )市郡稅

당하기 위해서 년에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나1976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도 내에0.15% , 0.23%

서는 시나 군의 조례를 통해 가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소세도 시군세로서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년에 도입되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과 종1976 . ( )財産割

업원할로 구분을 하여 사업소 연면적 당 원 연면적 이하는 제외 의1 250 ( 330 )㎡ ㎡

세액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0.5% ,

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 담배수입업자 및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세율은 표 와 같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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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담배소비세의 세율구조[ 12]

단위 원( : )
과세표준 세 율

흡연용 제조담배

궐련 개비당20 원 원 이하는 원641 (200 40 )
파이프 담배 그램당50 원1,150

엽궐련 그램당50 원3,270
각련 그램당50 원1,150

씹는 제조담배 그램당50 원1,310
냄새맡는 제조담배 그램당50 원820

특별회계3.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제 조 항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4 3 1)｢ ｣
을 영위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2) , 3)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할 필요( )計理

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목적. ,

세 수수료 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양곡관리 조달 등과 같이 기업방식으로 운영･ ･ ･
하는 특별회계와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교육 등과 같이 특정분야를 지원하･ ･
는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

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개의 일반회계와 개의 특2007 1 16

별회계23) 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표 참, 60 . ( [ 13]

조바람 년도 세출예산규모는 표 에서 보는 것처럼 총계 조원 순.) 2007 [ 14] 44.4 ,

계 조원으로 총계는 일반회계 조원 대비 수준이다 이처럼 우38.6 156.5 28.4% .

리나라의 재정은 개나 되는 회계 기금 개 일반회계 개 특별회계 개78 (1 , 16 , 60･
기금 으로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더욱이 회계 기금간 전출) . ･
입이 많아 전체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조차 곤란하게 되어

있다24) 특히 재정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총계 와 순계 를 별도로. , ( ) ( )總計 純計

23) 년에는 년 신설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정 특별회계 와 혁신도시건설 특별회2008 2007 ‘ ’ ‘

계 개를 포함하여 총 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될 전망이다’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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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야 하며 농업 교육 등의 분야는 회계 기금간 전출입이 매우 복잡하여, ･ ･
해당 공무원 이외에는 이해가 곤란할 정도이다.

특별회계의 수는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로1970 29 , 1980 18 , 1990 18 , 2000 23

개 내외로 운용되어 왔으며 년 말 현재 농어촌구조개선 등기 교도작20 , 2007 , ,

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국가균형발전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 , , , ,

복합도시건설 국방 군사시설이전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조달 우편사업 우, , , , , ,･
체국예금 교통시설 우체국보험 등 개의 특별회계가 운용중에 있다 구체적, , 16 .

으로 개 특별회계별 년도 예산규모는 표 와 같다16 2007 [ 15] .

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13] , ,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목적1.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용･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
용

재원조달2 .
및 운용

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여 원

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
원으로 융자 사업 등 수행

확정 절차3.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심의 의결로 확･ ･
정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 안 수립( )･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조정･ ･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집행절차4.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좌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5.
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
의 연계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변경6. 추경예산편성･ 좌동･ 주요항목지출금액의 이내30%･

변경시 국회심의 불필요

24) 의 재정제도 관련 보고서 한국경제보고서IMF Technical Assistance (2001), OECD (2003)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잡한 재정구조를 중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ꋮ 37

표 특별회계의 종류[ 14]

단위 억원( : )
설치요건 특별회계 년 예산2007 주요 세입원

특정사업의 운영
양곡관리 조달, ,
책임운영기관

25,530 사업수입

특정세입

으로

특정세출

충당

목적세 국가균형발전 교통시설, 196,956
농특세 교통세, ,
교육세 주세,

부담금 에너지및자원사업 환경개선, 67,910
개발부담금,

폐기물부담듬 등
수수료 등기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 51,983 등기수수료 등

기타

교도 농어촌구조개선, ,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 군사시설이전,･

우체국보험

101,963
일반회계전입금,

기여금 보험료 등,

계 개16 444,342

표 특별회계 운용예산[ 15] (2007)

단위 억원( : , %)

회계별 년도 예산2006 년도 예산2007
증감

금액 증감률
농어촌구조개선 70,672 86,714 16,042 22.7

교통시설 125,953 129,027 3,074 2.4
등기 2,668 2,727 59 2.2

교도작업 492 507 15 3.1
에너지및자원사업 30,072 38,943 8,871 29.5

환경개선 26,325 28,966 2,641 10.0
우체국보험 5,611 5,941 330 5.9
국가균형발전 59,067 67,929 8,862 15.0

주한미군기지이전 6,264 5,049 1,215△ 19.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53 801 349 77.0

양곡관리 12,931 12,936 5 0.0
책임운영기관 6,168 10,572 4,404 71.4

조달 2,151 2,022 129△ 6.0△
우편사업 - 30,384 30,384 순증
우체국예금 - 18,872 18,872 순증

국방및군사시설이전 - 2,951 2,951 순증
총계 572,520 444,342 128,178△ 22.4△
순계 406,292 385,635 206,574△ 5.1△

자료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 2007 , 200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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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의 정치경제학 공공선택적 관점IV. :

목적세와 전통적 재정학1.

이 절에서는 먼저 전통적 재정학적 시각에서 목적세의 의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전통적 재정학에 따르면 목적. ․비구속 의 원칙을 근거로 일반( )目的非拘束

세 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세의 우위성이 주장되는 배경에는( ) .一般稅

전지전능한 정부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목적세 제도가 가지고 있.

는 내재적인 문제인 세수의 과다 또는 과소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가 목적세와 수익자 부담원칙.

공공서비스 공급의 재원조달 수단에는 일반세 일반재원 와 목적세가 있다( ) .

실제로 정부의 재원조달의 대부분은 일반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세.

( )一般稅 란 특정 공공서비스 공급에 사용하는 재원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세

를 말한다 반면에 목적세. ( )目的稅 란 제도적으로 특정 세수 가 특정 공공( )稅收

서비스 공급의 지출에 연계되는 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 이용자에게 부. ,

과되는 휘발유 세수를 도로 서비스제공 도로정비 에 사용되는 지출 도로 특정재( ) (

원 에 연계 구속 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전통적 재정학에서는 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화 구속 되지 않는 것 이 바‘ ( ) ’

람직하다고 주장한다25) 이를 목적. ‘ ․비구속 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 .目的非拘束

목적 ․비구속의 원칙은 일반세에 의한 재원조달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또는 세부담 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

25) 만약 세수의 사용용도가 특정화 구속 되면 정부의 효율적 예산배분의 장해가 되기( )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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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법은 응능원칙 이다 응능원칙이란 부담능력에 따라 세부담‘ ’( ) .應能原則

( )稅負擔 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 방법은 응익원칙 또는. ‘ ’( )應益原則

수익자 부담원칙 이다 응익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공공‘ ’( ) .受益者 負擔原則

서비스로부터 받는 수익 편익 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실( ) .

제의 세부담은 이 두 가지 원칙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수익자가 그 비용, ,

을 지불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시장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에도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이러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공공서비스로부.

터 받는 편익에 따라 세부담이 이루어지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목적.

세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시장기구에서 사용되는 수익자 부담원

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6) 그러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은 목적세에.

의한 재원조달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나 전지전능한 정부와 목적세 비판.

전통적 재정학은 목적 ․비구속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세에 의한 재원조달

을 정당화해 왔다 특히 은 다음 네 가지를 근거로 목적세를 비판. Deran(1965)

하고 있다 첫째 목적세는 예산통제를 저해한다 둘째 목적세는 자금배( ) . , . ,批判

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셋째 목적세로 인해 세입구조의 신축성이 상실된다 넷. , .

째 사용용도가 한정 구속 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재점검이나 통제가 어렵다 그, ( ) .

결과 의회나 행정부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

일반세가 정당화되는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다음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전지전능 하고 국민의 후생 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주체“ ( ) ,全知全能

이다 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전지전능하다 는 가정은 전통적 재정” . ‘ ’

학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국민의 후생 극대화를.

위해 예산 재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주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 .

해서 일반세가 환영을 받아 왔다 반면에 국민의 요구 를 파악하여 민주. (needs)

2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적세는 의사적 시장기구 라 부를 수 있다‘ ( ) ’ .擬似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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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수를 분배하고 정부의 행동을 제약하는 특징을 지닌 목,

적세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목적세는 다음을 근거로 정당화 되고 있다 첫째( ) . ,正當化

목적세로 인해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안정성 및 계속성이 보

장된다 둘째 목적세에 의해 바람직한 정부활동에 대해 최저한의 지출수준이. ,

보장되고 의회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원 배분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셋째 목적세는 세율인상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목적세를 정당화하는 근거에도 정부는 전지전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목적세로 인해 전지전능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해 나갈 수 있다.

다 목적세 제도의 내재적 문제.

목적세의 경제적 찬반이론에 대해 현실의 목적세 제도는 두 가지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재적 문제는 목적세에 대.

한 비판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문제는 세수의 과다 또는 과소로부.

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들 수 있고 둘째 문제는 목적세의 존재 의의인 수익,

자 부담의 원칙이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목적세는 세수의 과다 또는 과소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즉 목, .

적세 제도는 특정 세수를 특정 공공서비스 지출에 제도적 강제적 으로 연계 구( ) (

속 시키기 때문에 국민이 수요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과 실제 세수 간에 괴) ‘ ’ ‘ ’

리 차이 가 발생한다 에 의해 세수의 과다 또는 과( ) . McMahon & Sprenkle(1972)

소 문제가 지적되었다 경제학자 및 재정학자들이 목적세를 정당화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국민이 수요하는 수준과 관계없이 미.

리 배정된 세수에 의해 사업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목적세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은 비효율적이 된다.

둘째 현실의 경우 목적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목적세의 이론적 근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있다 그러나 시장. .

에서 공급되지 않는 재화인 공공서비스의 경우 수익자가 받는 편익과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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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즉 목적세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특정 세수와.

특정 지출의 연계 구속 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수익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을( )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현실의 목적세 제도 하에서는 실제.

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목적세와 공공선택2.

가 목적세의 의의 및 우위성.

이 절에서는 먼저 공공선택적 시각에서 목적세의 의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공공선택적 입장에서는 목적세의 우위성이 주장되어 왔다 목적세의 우위론이.

주장되는 배경에는 정부실패 가 도사리고 있다 또 목적세 제도를 둘( ) .政府失敗

러싸고 벌어지는 지대추구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 .地代追求

마지막으로 공공선택적 시각에서 바라본 목적세 제도의 개혁 방안에 관해 논의

하고 자 한다.

먼저 목적세 를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공공선택( ) .目的稅

론에서는 목적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뷰캐넌 은 재원조달방식으로? (Buchanan)

써 일반세와 목적세의 차이를 개인의 재정선택의 차이 에 의거하여 설명하였‘ ’

다 즉 뷰캐넌에 따르면 일반세의 경우 유권자 중위투표자 는 정부가 설정한 예. ( )

산배분을 주어진 것으로 하고 예산규모만을 결정할 수 있지만27) 목적세의 경,

우 유권자는 예산배분과 예산규모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28) 그 결과 목적세가.

유권자의 선호에 맞는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뷰캐넌의.

입장은 일반세보다는 목적세가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를 목적세의 우위성.

이라고 한다.

27) 따라서 일반세의 경우 재정선택의 제약이 뒤따르며 그 결과 효용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28) 따라서 목적세의 경우 재정선택상 제약이 없으며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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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 이후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등Browning(1975), Athanassakos(1990)

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전통적인 재정이론에서는 정부나 예산당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반면에 공공선택론자 들의 견해는 투표자 의 입장 관점 에서‘ ’ ( )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는 모형을. Athanassakos(1990) Browning

확장하여 일반재원 하에서의 예산규모가 목적세 하에서의 예산규모보다 더 크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나 목적세와 지대추구 세율인상을 위한 로비. :

현실 세계에서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을 이익집단 이라고 부른다 목적세. ‘ ’( ) .利益集團

의 경우 세수 와 공공서비스의 지출이 연계 구속 되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 ) ( )稅收

되면 직접적으로 이익집단의 편익도 증대하게 된다.

등은 이익집단의Kimenyi, Lee & Tollison(1991), Lee & Tollison (1991)

행위가 목적세의 경우와 일반재원의 경우에 서로 다름을 보여 주었다 이익집.

단은 이용 가능한 세수가 증대함으로써 직접적 편익이 증대하게 된다면 일반재

원의 경우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위는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점유율“

확대 경쟁 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세의 경우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위는 세” .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재원화된 조세의 세율을 인상 시키려 한다 즉 세“ ” .

율이 인상되어 세수가 증대한다면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목.

적세의 경우 이익집단들은 목적세가 적용되는 조세의 세율을 인상시키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경우 도로 특정재원 제도가 확.

립된 과정을 보면 년에 신설된 휘발유세는 년에 비로서 도로 특정 재1949 1954

원화되었고 그 후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또‘ ’ . 1955

년에 신설된 지방 도로세 년에 신설된 경유 거래세 등도 세율이 단계적으, 1956

로 인상되어 왔다.

세수의 증대가 이익집단의 직접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이익집단은 특정

재원의 세율을 인상시키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세의 신설과 이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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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원화하려는 유인 등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년대 후. 1950

반 휘발유세를 중심으로 도로 특정재원제도를 확립하였고 년에 석유가스, 1966

세가 신설되었고 년에 자동차 취득세 년에 자동차 중량세 등과 같이, 1968 , 1971

새로운 도로 특정재원을 신설해 왔다 년대 후반부터 년대 전반에 신. 1060 1970

설된 특정재원은 년 현재 전체 특정재원의 정도 차지하고 있다2001 25% .

이와 같이 일본의 도로 특정재원제도의 확립 과정을 보면 휘발유세의 경

우 년대 후반에 특정재원이 신설되어 년대 전반에 세율이 인상되었다1950 , 1960 .

또 석유가스세의 경우 년대 후반에 특정 재원화되어 년대 후반에 세1960 1970

율이 인상되었다 이익집단의 행동이 도로재원 유류세 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 )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의 이익집단들은 도로 특정재원의 확대에 상당한 자원.

을 투입한 것으로 보아 지대추구활동이 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적세 제도의 개혁방안3.

목적세 제도는 세수의 과다 또는 과소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성 수익‘ ’, ‘

과 부담 의 괴리 라는 두 가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 ) ( ) ’受益 負擔

다 또한 목적세화 를 주장하는 근거는 표면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에 바탕. ( ) ‘ ’化

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적세 제도를 유지 하려는 지대추구자들‘ ’ (rent

의 집단 이기주의에 이용되고 있다seekers) .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재정학에 의해 가해지는 목적세에 대한 비판론이

정당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 등을 통한 민. ,

주주의의 의사결정 규칙 이 제대로 기능해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재정활(rule) ,

동 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가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 . ,財政活動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셋째 행정조직 또는 관료기구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이익집

단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영.

향에 의해 정부의 행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반 재원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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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가 비대해지고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지전능한, ,

존재로서 예산배분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목적세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

여 일반재원화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목적세가 일반세화된다면 비효‘

율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공공선택이론은 목적세의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즉 연구공공선택이론의 연구 결과들은 목적세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뷰캐넌 이후 공공선택이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은 목, (1963) ‘

적세에 의해서 정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을 보’

여 주었다 둘째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목적세 제도 하에서 주민들은 예산배. ,

분과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목적세 하에서 주민의 선호에 의하여 효,

율적 예산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목적세의 우위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목적세의 우위성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세율을 재점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 ,

세율은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29)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

조건들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효율적 수

준이 목적세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매년 의회 국회. ( )

가 목적세율을 재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수의 이해관계.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방수준에서는 매년 목적세율을 충분히 재.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지역 학교교육에 대한 예산의 경우. ,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수준에서는 주민들이 매년 목적세.

율을 재점검 조정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이와 같이 목적세의 우위성은 지방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재원조달 방법

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세인 도로 특정재원을 지방세화 목. , (

적세화 하고 지역주민이 지역 내의 도로정비를 위해 목적세율을 직접 결정하) ,

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30)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도로정비 사업을 없앨.

29) 주민이 세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수익과 부담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투표란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30) 목적세율을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말은 수익과 부담의 연계 또는 일치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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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는 도로 특정재원을 둘러싼 이익집단.

들의 정치적 압력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적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목적세 제도 운용의 실패에 있다, .

정부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목적세를 통해 정부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목적세의 우위성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충분히 마련

되어 있지 못하다 또 목적세 제도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

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후생을 극대화하고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 ,

기 위해서는 목적세 제도는 지방분권화되어야 한다‘ ’ .

일본의 경우 도로 특정재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의 제도개,

혁이 지지부진한 경우 등을 볼 때 목적세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압력

과 지대추구활동이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목적세 제도를 둘러싼 이익집단.

들의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목적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

다 즉 목적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을 배.

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를 위해 목적세 제도 설립 시 일몰제 방식. , ‘ ’(sunset)

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31).

마지막으로 목적세 제도의 개혁은 재정 효율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과 부담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의 목적세 제도 개혁이 필요

하다 특히 지방 분권화 개혁의 경우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목적세. .

의 최고의 존재 의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목적세‘ ’ ,

제도는 수익과 부담의 완전한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세.

제도는 시장 원칙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수익과 부담의 완전.

한 일치연계는 시장에서만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세 제도를( ) .

개혁하려면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목적세가 부과. ,

되는 부문을 민영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로 사업을 민영( ) . ,民營化

화함으로써 목적세의 존립 근거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의미한다.

31) 일몰제 방식이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과 사업 나아가(sunset) ,
그 조직 자체에 대해서도 미리 종료 시기를 밝혀두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폐지시

키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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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V.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확보의 목적으로 다수의 목

적세가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여러 개의 목적세 또는 목,

적세적 특징을 가진 조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 )的

고 있다 특히 목적세의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 실제 그 규모가 얼마인. ,

지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첫째 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 ,･ ･
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주세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 , ,

되어 있어 사실상 목적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에서 보는 것처럼. [ 16] 2006

년 말 세수 기준으로 이러한 세목의 세수 규모는 전체 국세의 를 차지하14.2%

고 있다.

표 년 국세 중 목적세의 현황[ 16] 2006

단위 억원( : , %)
규모 국세 대비 비중

교통세 95,938 6.9

교육세 34,245 2.5

농어촌특별세 29,597 2.1

종합부동산세 13,275 1.0

주세 24,092 1.7

합계 197,147 14.2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 200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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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세 대비 목적세 비율 년 현재[ 3] : 2006

둘째 지방세에는 형식상 목적세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 , ,

사업소세 등이 있으나 실질적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국세 중의 교육세 규모를 능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커다란 세입이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자원 배분을 경직화 시키고 또 이러한 자금을 자동적으로( ) ,硬直化

배정받는 부문은 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라도 만들

어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자금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검증단계를 통해 철저히 검

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산이 자동적으로 배정되면 그러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되어 재정낭비가 이루어질 여지가 커지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대부분 본세 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방식( )本稅

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본세의 한계세율을 높여 초과부담이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주요 세.

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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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1. ･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

해 년 특별소비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도입하1994

였다 당초 년간 징수하기로 했다가 년에 과세시한을 년 연장하였고. 10 2003 3 ,

년 말까지 누적세수가 조원을 넘었다 또 년 월에는 교통세법2006 100 . 2006 12 ｢ ｣
을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목적 외에 에너지 및 자원관‘｢ ･ ･ ｣
련 사업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 을 위한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일몰시한을 년 월 일2009 12 31･ ･
까지로 연장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유효기간을 년 더 연장하였다 또한, 3 .｢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조정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 ･
입비율을 분의 에서 분의 으로 낮추고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1,000 858 1,000 800 ,

계에 분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분의 을 전입하도록 개정하였1,000 30, 1,000 150

다.

표 에서 보는 것처럼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 17] ･ ･
정으로 전입되는 비중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년에 신설된 광. 2001

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40%,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를 납부하고 있다 년부터 소음을 발생시60% . 1993

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소음부담금은 교통

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재원이 된다 년부터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에게. 1961

부과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계정의 재원이 된다 기타 도로계정의 재원.

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손궤자부담금이 있으나 징수실적은

미미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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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배분비율[ 17]

단위 억원( : , %)
종전 개정 부터(2005. 1. 1. )

증감
교통시설 배분비율 교통시설 배분비율

도로 65.5 도로 51.0 59.0∼ 14.5 6.5△ ∼△

철도 18.2(10.9) 철도 14.0 20.0∼ 4.2 1.8(3.1-9.1)△ ∼

도시철도( ) (7.3) 도시철도 6.0 10.0∼ 1.3 2.7△ ∼

공항 4.3 공항 2.0 6.0∼ 2.3 1.7△ ∼

광역교통 2.0 광역교통 2.0 6.0∼ 0.0 4.0∼

유보 10.0 유보 10.0 14.0∼ 0.0 4.0∼

합계 100.0 합계 100.0

주 교통회계법 시행규칙 개정 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1. (2004. 6. 15.)(2005 ).
종전의 유보비율 이중 를 항만에 배분 은 삭제되고 각 계정별로 범2. (10%, 7 8% ) ,∼

위를 두어 탄력적으로 재정소요에 따라 배분.
자료 건설교통부 재정혁신과 함께 하는 예산실무: , , 2007. 2.｢ ｣

표 에서 보는 것처럼 년 말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목적[ 18] 2006

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수입이 전체 재원의 를 차지하고 있는데70.7% ,･ ･
나머지 부족분은 사용료로부터의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입이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 ･ ･
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분의 과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계에, 1,000 150

분의 을 전입시킴으로써 세입 세출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1,000 30 ･
할 수 있다.

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현황[ 18]

단위 억원( : , %)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교특회계 45,345 65,310 103,339 123,309 132,558 143,703 135,529 130,586 125,953

교통세
32,244
(71.1)

42,338
(64.8)

72,236
(69.9)

98,279
(79.7)

76,515
(57.7)

85,818
(59.7)

91,940
(67.8)

93,798
(71.8)

89,054
(70.7)

자료 건설교통부 재정혁신과 함께 하는 예산실무: , , 200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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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추이[ 4]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 목적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보기로 하자 첫째. ,･ ･
표 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부문별 투자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 이외의[ 19]

계정 년의 경우 약 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의 연계성이 높(2006 48.5%) ･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수 전액이 가급적. ･ ･
도로계정에 사용되도록 하고 기타 부족한 계정들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세수, ･ ･
의 잔액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의. ,

계정별 배분비율은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으

므로 납세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그러나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에서 보는 것처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 [ 18]

규모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재원이 남는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배.

분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되도록 되어 있어 지출조

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적세가 합리적인 공공선택의 수단이 되려면 전체지출의 수준이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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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처럼 수입의 일부를 다른. ･ ･
용도에 할당함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당국

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한계지출을 결정하는 주체임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세입 세출의 연계성이 강하. ･ ･ ･
고 한계지출을 납세자가 결정하는 실질적인 목적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선택에 의해 세입 세출의 연계가 약해지고 한계지출을 정부가 결정,･
하는 명목적인 목적세로 변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문별 투자 현황[ 19]

단위 억원( : ,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도로
28,396
(62.6)

33,486
(62.2)

41,670
(63.8)

51,626
(62.3)

58,939
(57.0)

71,468
(60.9)

75,330
(61.1)

80,839
(64.6)

80,976
(61.1)

84,363
(57.1)

78,950
(58.3)

69,164
(52.9)

64,828
(51.5)

철도
9,744
(21.5)

11,809
(21.9)

12,907
(19.8)

15,762
(19.0)

23,298
(22.5)

23,551
(20.1)

28,590
(23.2)

28,208
(22.5)

32,962
(24.9)

35,870
(25.0)

31,744
(23.4)

21,537
(16.5)

20,276
(16.1)

도시

철도

(6,430)
(14.2)

(8,371)
(15.6)

(8,539)
(13.1)

(8,277)
(10.0)

(9,581)
(9.3)

(10,474)
(8.9)

(11,966)
(9.7)

(9,510)
(7.60

(8,474)
(6.4)

(7,399)
(5.2)

(8,966)
(6.6)

13,312
(10.2)

13,874
(11.0)

공항
3,200
(7.1)

3,645
(6.8)

4,480
(6.9)

6,125
(7.4)

9,937
(9.6)

10,319
(8.8)

7,423
(6.0)

3,426
(2.7)

3,136
(2.4)

3,803
(2.6)

3,617
(2.7)

4,005
(3.1)

3,848
(3.1)

항만
4,005
(8.8)

4,900
(9.1)

6,253
(9.6)

9,307
(11.2)

10,165
(9.8)

10,243
(8.7)

9,739
(8.7)

10,200
(8.1)

13,058
(9.9)

16,837
(11.1)

16,797
(12.4)

17,636
(13.5)

17,526
(13.9)

광역 - - - -
1,000
(1.0)

1,807
(1.5)

2,227
(1.8)

2,544
(2.0)

2,426
(1.8)

2,830
(2.1)

4,420
(3.3)

4,932
(3.8)

5,601
(4.4)

총계
45,345
(100.0)

53,840
(100.0)

65,310
(100.0)

82,820
(100.0)

103,339
(100.0)

117,388
(100.0)

123,309
(100.0)

125,217
(100.0)

132,558
(100.0)

143,703
(100.0)

135,529
(100.0)

130,586
(100.0)

125,953
(100.0)

자료 건설교통부 재정혁신과 함께 하는 예산실무: , , 2007. 2.｢ ｣



52 ꋮ 경제현안분석 제 호26

그림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문별 투자 추이[ 5]

교육세와 교육비특별회계2.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과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예･
산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타 부처의 교육예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인적( ), .

자원부의 예산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학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국가차원의 인,

적자원 개발 등에 사용된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과 지.

방정부가 지원하는 전입금을 통해 그림 와 같이 시 도 교육청이 교육비특[ 6] ‘･
별회계 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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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6]

국가지원금은 내국세의 와 교육세 전액으로 이루어진 지방교육재정19.4%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지원은 지방교.

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 도세 전입금 기타 공공도서관운영비로 이루어져, , ,･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수업료 재산수입 등이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된다 그리. , .

고 지방교육재정은 초 중등교육 의무교육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표[

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는 독20] ･
자적인 고유의 과세기초를 갖고 있지 않고 여타의 기존세목에 부가 되어, ( )附加

부과되고 있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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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세목에 가산세 의 형태로 붙은 교. ( )加算稅

육세와 실제 교육재정 지출의 수혜자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

에 맞지 않는다.

표 교육세의 구조[ 20]

단위( : %)

1982 1989 1991 1996 2001 2006

교육세

분리과세이자 5 5 - - - -

담배판매세 10 - - - - -

금융 보험수익･ 0.5 0.5 0.5 0.5 0.5 0.5

주세액 10 10 10/30 10/30 10/30 10/30

특별소비세액 - - 30 15/30 15/30 15/30

교통세액 - - - 15 15 15

지방교육세

균등할주민세액 - - 10/25 10/25 10/25 10/25

등록세액 - - 20 20 20 20

레저세액 - - 20 50 60 60

재산세액 - - 20 20 20 20

종합토지세액 - - 20 20 20 -

자동차세액 - - 30 30 30 30

담배소비세액 - - - 40 50 50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 , .｢ ｣

그러나 교육세는 그 지출용도가 구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세입 세･
출의 연계 가 취약하다 교육재정은 교육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세( ) . , ,連繫

입과 내국세의 고정비율 로 정해지는 교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보조금(19.4%)

이나 지자체의 전출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 ,

세의 규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

체는 결국 정부당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지출 수준이 교육세 납부.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선택적인 세입 세출의 연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금, .･
융 보험업자가 교육세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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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세 부과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세.

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설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내용을 중

심으로 면제대상을 설정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기관이 있기 때.

문에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세를 부담중인 금융기관은 은행 및 보험회사 등으로 다른 일반 법인들과 비교

해 볼 때 불공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 중에도 신용카드회사 증권,

회사 리스회사 등은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기관들 간에도 불,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과세기초의 측면에서 금융산.

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교육목적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과세대상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교육세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수익자부담.

의 원칙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결산 후의 소득이 아니고 수익금･
액이다 즉 매출액 그 자체가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금융업은 그 업무. , .

의 특성상 소득에 비해 매출이 큰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외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의.

연쇄부도는 금융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그런데 각 금융기관은 여전히 거액의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

금융기관의 순소득과는 관계없이 매출액 수익금액 에 대해서 분의 를 납( ) 1,000 5

부해야 한다.

교육세법 제 조에서 수익금액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 조를7 ( ) 17歸屬｢ ｣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평가익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는 산.

입이 되나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사항이고 외환평가익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

준에는 제외되나 법인세법 상 익금산입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육세 과세표준｢ ｣
계산을 위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유가증권평가손.

익은 과세이연하고 추후 처분 시 과세하나 교육세법 에서는 과세분기말 평가｢ ｣
에 의해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 그러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여러 차례 과세가 발생하며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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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중 주식 주 원에 취득- 1 : 1 1,000

월말 평가금액 원- 3 : 500

월말 평가금액 원 교육세 과세표준 평가이익 원- 6 : 800 - ( ) 300

월말 원에 매각 교육세 과세표준 처분이익 원- 9 : 850 - ( ) 50

이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해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150

고 결산상 계상된 이익에 불과한 평가이익 및 직전 평가액과 매각가액간의 금

액차이가 마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관련 수익인 것처럼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되는 비논리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한편 교육세는 당초 시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세로 출발하였으나 년부, 1991

터 영구세 로 전환되었는데 동 전환과정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교육세의( ) (永久稅

과세대상으로 전환 에서 재원조달기능이 확대되었다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 .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방위세의 고유목적이 없어졌는데도 그 과세대상이 교

육세로 전환하는 것은 목적세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사

고방식이라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세3.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개방을 골자로 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가입한(UR)

후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입할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년 신1994

설되었다 또한 년 말이 시한 이었던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한은. 2004 ( ) 2003時限

년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년이나 연장되었다(FTA) 10 .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나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레, , , , ,

저세를 매길 때 해당세액의 만큼 추가로 부가하는 부가세 형식으20% ( )附加稅

로 징수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전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ꋮ 57

다32) 따라서 회계상으로 보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세입 세출의 연계성이 강. ･
해 보이나 실제로는 지출용도가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연계성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들어온 농어촌특별세 수입의 약 는. , 24%

지방재정관련 예산 분의 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300 23

전출되고 역시 분의 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사용 으로 전용이 된다 물론, 300 23 ) .

지방재정관련 예산으로 전용된 자금이 농촌지역의 개발에 쓰여 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출항목들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다른 지방재정관련 예산과

구별하기가 힘 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수입 외에도 매우 다양

한 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지출규모는 농어촌특별

세의 수입과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즉 농어촌특별세의 도입 목적이 농어. , ‘

촌경쟁력 향상 이라는 모호한 목표 때문에 농림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개 부처가 예산을 나, , , 9

누어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해양수산부는 국고로. ,

지원하는 여객선 건조비 행정자치부는 생활용수 개발비 건설교통부는 오지 및, ,

낙도 교통지원비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과정 개편 연구비 등으로 사용,

하고 있다.

지방목적세4.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등이, , ,

있으며 년부터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세들의 도2001 .

입목적을 보면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 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 , ･ ･
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32) 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세수 전액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으2006
나 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됨에 따, 2007
라 전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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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 으로 되어 있고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 , ‘ ,

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 ,

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 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세는 도시’ , ‘

에 있어서 인구 기업의 집중에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관･
광지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경영하

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로 되어 있다 또한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해’ . ‘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

여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목적세는 명목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관련 지출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세입이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는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목들은 보통세.

화 하여야 한다( ) .普通稅化

특별회계5.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특별회계와 개의 기금이 운용중에2007 16 60

있는데 특별회계 기금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
통 폐합이나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
면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들 수 있다, 33).

한편 회계 기금 간 재원이동이 제한되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 ”･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등기소 청사 신 증축 사업은 등기특별회계. , ･
재원을 활용하여 여유가 있는 반면 타 정부기관의 청사 신 증축은 재원 확보, ･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정도를 일. 30%

33)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2007 ･운영하였으며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

금기금도 군인연금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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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등 일반회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나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이 일

반회계의 사업과 유사하나 특정분야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기준에 미비한 경우는.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정리6.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표 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했다고 보기[ 21]

어렵다 표 에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목적세라고 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 21] ･ ･
환경세의 경우에도 세입 세출간의 연계가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표 에 나타난 모든 목적세는 연계성이 약하며 교통세를 제외하고 모두. [ 21] ,

가 수익자 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목적세의 존재 의.

의가 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세입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 ･
는 소비자의 선호 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납세자( ) . ,選好

가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는 예산과정의 규,

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러나 목적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초래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고 기껏해야 지정‘ ,

된 용도의 지출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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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적세의 특성[ 21]

지출 연계성 정당성

교통 에너지 환경세･ ･
(80.0%)
(15.0%)
(3.0%)

구체적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 , , )
구체적 환경개선( )
구체적 에너지자원( )

약함 수익자부담

교육세 구체적 교육( ) 약함 없음
농어촌특별세 포괄적 다양한 용도( ) 약함 없음
종합부동산세 포괄적 지역발전( ) 약함 없음
주세 포괄적 지방재정( ) 약함 없음
담배소비세(45%) 구체적 교육( ) 약함 없음
지방목적세 일반회계 약함 없음
내국세

(19.40%)
(19.24%)

구체적 교육( )
포괄적 지방재정( )

약함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 , .｢ ｣

표 목적세의 현황[ 22] (2006)

단위 억원( : , %)
세목 금액 전체세수대비 대비GDP
교통세 95,938 5.3 1.1

농어촌특별세 29,597 1.7 0.3

교육세 34,245 1.9 0.4

종합부동산세 13,275 0.7 0.2

주세 24,092 1.3 0.3

소계 국세 목적세( ) 197,147 11.0 2.3

지방교육세 43,381 2.4 0.5

담배소비세 5,445 0.3 0.1

소계 지방 목적세( ) 48,826 2.7 0.6

합계 목적세( ) 245,973 13.7 2.9

교부금

내국세의

19.24%
지방재정교부금 219,104 12.2 2.6

내국세의

19.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0,926 12.3 2.6

주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액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 , , , , , , ,
세 종합부동산의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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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는 것처럼 년 전체 세수의 약 정도가 실질적인[ 22] 2006 13.7%

목적세에 의해 조달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에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내국세,

까지 합한다면 전체세수의 정도가 특정용도에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대38.2% .

부분의 경우 세입 세출간의 연계관계가 느슨해 지출이 세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수입이 규모도 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교

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에도 세입 세출간의 연계관계가 정책적 선택에 의해･ ･ ･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정된 분야의 한계지출을 납세.

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함을 의미한다 다른 목적세의 경우에도 세입 세출의 연. ･
계관계가 납세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 국세 항목인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다른 세목의 부. ,

가세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

다.

이처럼 납세자가 아니라 예산당국이 일반회계의 전출입을 통해 사실상 교

육 교통 지방재정 등 특정분야의 지출수준을 결정한다면 목적세가 실제로 연, ,

계된 분야의 지출을 높인다거나 예산의 경직성을 높인다는 것은 기존의 해석,

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개발 초기 단.

계에서 조세저항 을 피해 전체 세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 )租稅抵抗

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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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개편방안VI. 34)

목적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초래해 예산의 경직‘

성을 높인다 는 것이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 .

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목적세가 원래의 의도에 충실하려면 다음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

째 의도하는 지출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세입과 세출의 연, . ,

계가 분명해야 한다 셋째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합해. ,

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조세저항을 피하

고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목적세가 많이 존재한다 물론 경제적, .

합리성만을 가지고 목적세를 평가할 수는 없다 경제적 비효율을 창출하지 않.

는 범위에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고 동시에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정부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명목상의 목적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입 세출의 연계를 기준으로 볼 때‘ ’ ･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전체 세수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목적세13 14% . ,∼

가 세수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단기간에 이를 대체할 세입수단을 찾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목적세의 개편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때 개편의 기본원칙은 지출의 특정성 세입 세출간의 연계성 수익자‘ ’, ‘ ’, ‘･
부담 원리 등이다 즉 기존 목적세 체제를 분석해 세수의 큰 변동없이 수익자’ . ,

부담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재원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세수확보의 의의는 있으나 효율이나 형평의.

관점에서 합리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체 재원의 마련을 통해 정비할 필( )代替

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목적세의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관계가 느슨해,

34)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형준 을 참조(2007) .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ꋮ 63

지출이 세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수입의 규모도 크고 수익.

자부담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경우에도 세･ ･
입과 세출 간의 연계관계가 정책적 선택에 의해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정된 분야의 한계지출을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함을 의미한다.

다른 목적세의 경우에도 세입과 세출의 연계관계가 납세자의 선호를 반영

하는 공공선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 국세 항목인 교.

육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부가세 의 형식으로( )附加稅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납세.

자가 아니라 예산당국이 일반회계의 전출입을 통해 사실상 교육 교통 지방재, ,

정 등 특정분야의 지출수준을 결정한다면 목적세가 실제로 연계된 분야의 지출

을 높인다거나 예산 경직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믿음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조세저항을 피해 전체.

세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목적세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

부분의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보통세 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 .普通稅

첫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 ･ ･ ･
와 도로계정과의 세출은 연계성이 없으므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목적세로 유･ ･
지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폐지가 교통시설. ･ ･
에 대한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통 에. ･
너지 환경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일반회계를 통하여 보장하･
여 왔으므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되더라도 지금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
보장된 재원은 여전히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진정. , ･ ･
한 의미의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세의 폐

지가 향후 교통시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적으

로 의미한다.

둘째 교육세는 우리나라 목적세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다 목적세, .

의 전통적인 견해나 정치경제학적 견해 모두에서 현행 교육세의 의의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견해의 관점에서 각종 세금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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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의 수혜자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교육재정의 총재원은 궁극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굳이 목적세를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할 이유

는 없다 따라서 교육세는 수익자부담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교육세 또한 선진국과 같이 재산세 중심으로 대, ‘ ’

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이 전,

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도입목적도 달성하고 있

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목적세는 명목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관련지출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세입이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목들은 폐지.

하거나 보통세화 하여야 한다( ) .普通稅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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